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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정산서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PDF파일) 작성

수 행 기 관
(정산 기관)

KOICA / KOWORKS
(예산집행기관)

3. 수행기관 자료관리
(및 정산자료 취합)

회 계 법 인
(정산 검토기관)

5. 업로드 증빙자료 마감 및
정산서, 증빙자료 검토6. 검토결과 메일 송부

7. 추가 (증빙)자료 요청 / 보완
(담당자 간 통화, 메일)

8. 최종 잔여액 확인 (메일 회신)

정산 과정

* 정산 잔여액 반납 관련 유의사항
가. 입금계좌번호 :  추후통보 (예금주 : 한국국제협력단)
나. 8번 항목의 잔여액을 확인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반납
다. 반납공문 필요시 (주)코웍스에 요청 (담당: 성아정 과장 / 031-740-3646)
라. 반납기관 식별 가능하도록 기관 명칭으로 송금



1. 영 프로페셔널(YP) 1인당 정산서(엑셀) 파일과 증빙서류(PDF) 파일 2개의 파일을 업로드

https://odaintern.koica.go.kr 

2. 단, 증빙서류를 PDF로 만들기 어려운 수행기관의 경우 스캔 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가능

(이 경우 파일명으로 내용을 표시하고, 일련번호를 붙여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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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류 제출형식

AAA 정산서.xls
AAA 증빙서류.pdf

BBB 정산서.xls
BBB 증빙서류.pdf

AAA 정산서.xls
BBB 정산서.xls

AAA+BBB 증빙서류.pdf

AAA+BBB 정산서.xls

AAA 증빙서류.pdf
BBB 증빙서류.pdf

AAA 정산서.xls
AAA 증빙폴더.zip

01. 근로계약서.jpg
02. 급여명세서 (1월).jpg
03. 급여명세서 (2월).jpg ............

https://odaintern.koica.go.kr/


2019년 1월 ~ 2019년 7월 집행분

구분 I. 정산서 (엑셀) 출력물 II-1. 월 급 여 II-2. (기관의) 4대 보험

제출
증빙
서류

(1) 예산 및 집행내역서

(2) 영 프로페셔널(YP) 인건비 정산서

(1) 근로계약서
(KOICA 제공 표준 양식)

(2) YP 급여통장 사본
(인터넷 출력물 가능)

(3) 급여명세서 (월별)

(4) YP 계좌로의 급여 이체증 (월별)

(1)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서
(두루누리 국고지원이 없는 경우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입인원 확인 서류”로 대체가능)

(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고용)

(4)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산재)

(5) (수행기관의) 4대보험 납부확인서

5

일정 및 제출서류

1. 정산 일정

2. 정산 제출 서류

※ 모든 증빙에는 원본대조필과 수행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단, 4대보험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증빙의 경우 수행기관장의 직인 날인은 생략할 수 있음)

YP 1인 수행기관 : 2019. 11. 29일까지 정산자료 업로드
YP 2인 수행기관 : 2019. 12. 13일까지 정산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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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집행내역서

송금 통보 공문
및 입금내역

확인 후 기재

기관명, YP 성명, 계약개시일, 종료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11월 가정산 시에만 해당)
실제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반납금액을 기재
* 2명 이상의 YP가 근무하는 경우 1명의
정산파일에만 반납금액 기재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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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프로페셔널(YP) 인건비 정산서

최장 7개월까지의 급여와 4대보험 항목을 입력



항목별 정산 증빙서류

구분 항목 제 출 증 빙 서 류

급여 기 본 급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월별)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자]

근로자 부과내역조회 (고용) [사업장/근로자]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산재) [사업장/근로자]

근로계약서 (KOICA 표준양식)

YP 급여통장 사본(인터넷 출력물 가능)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사업장, 월별]

개인별 보험료 고지 산출내역서 [사업장,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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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증빙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서식만 인정
(대학본부 내부의 품의나 확인서류는 불인정)

(수행기관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 가입인원 확인서류 [사업장]

OR

OR

1. [사업장 / 근로자] : 서류 발급 가능 주체의 표시 (사업장, 근로자 혹은 둘 다 가능한지를 표시함)
2. 증빙서류는 YP 개인별로 고지 납부된 금액이 월단위로 확인되어야 함
3. 사업장(수행기관) 전체의 내용이 필요한 증빙 :  (1) 4대보험 완납증명서와 (2) 사업장의 연금 가입인원 확인서류

급여 이체(송금) 확인서

를 클릭하시면 증빙자료 출력 안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18쪽 참조)

https://jean-oda.com/notice2/?board_name=notice1&mode=view&board_pid=5&order_by=fn_pid&order_type=desc
https://jean-oda.com/notice2/?board_name=notice1&mode=view&board_pid=3&order_by=fn_pid&order_type=desc
https://jean-oda.com/notice2/?board_name=notice1&mode=view&board_pid=3&order_by=fn_pid&order_type=desc
https://jean-oda.com/notice2/?board_name=notice1&order_by=fn_pid&order_type=desc&vid=1
https://jean-oda.com/notice2/?board_name=notice1&mode=view&board_pid=2&order_by=fn_pid&order_type=desc
https://jean-oda.com/notice2/?board_name=notice1&mode=view&board_pid=4&order_by=fn_pid&order_type=desc
https://jean-oda.com/notice2/?board_name=notice1&order_by=fn_pid&order_type=desc&vid=6


급여와 기관의 4대보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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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급여 상향으로 4대보험 기관부담분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지원 없음

175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4대보험금액 (=지원 한도)
4대보험 지원액 = Min { 기관의 실제부담액 vs. 지원한도액 }

(사례) 200만원 급여 지급 (두루누리 80% 지원받는 경우)
수행기관의 국민연금 실제부담액 : 90,000원 - 72,000원 = 18,000원
국민연금 지원한도액 : 175만원 X 4.5%  = 78,750원
국민연금 지원정산액 = Min {18,000원 vs. 78,750원}  =  18,000원

17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더라도
초과 지급분에 대한 추가지원 없음

(정산서 작성시 지원기준인 175만원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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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신청금액
(한도 1,750,000원/월 )

급여송금(이체)
영수증 금액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2월분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두루누리 국고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의 예시

1월분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두루누리 국고지원을 받은 경우의 예시

※ 2019년(1월분~7월분)의 월별 급여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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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원칙)

당월(2월)의
내역서에서
전월(1월)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YP 개인과 수행기관

각각의 납부액 78,750원
에서 63,000원(80%)씩
국고지원을 받았으므로
기관의 1월분 국민연금
실제부담액은 15,750원임
(정산서에 15,750원 기재)

수행기관의
국민연금 가입인원을 확인

※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의 자료가 필요 ( 8월분 자료에서 7월의 국고지원금액을 확인 )

- 출력 페이지가 많은 경우 매월별 결정내역서의
첫페이지와 YP 해당 페이지만 제출 가능함

- 타인의 금액자료는 가려서 제출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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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서” 해당면을 매월별로 제출

(예외 허용) 가입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현행 10인 이상)인 경우에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제출가능하나
가입 인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매월별로 제출할 필요 없음)

(가입인원 소명자료 예시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첫 페이지” 또는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등)

YP 개인이 출력하는
“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의 경우
두루누리 국고지원여부 확인 불가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

※ 2019년 (1월~7월)의 자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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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019년(1월분~7월분)의 자료가 필요함

직장가입자의 개인부담분을 표시하나 기관부담분과 동액임
= 건강보험료 (급여의 3.23%)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8.51%)
=  (1,750,000 X 3.23%) +

{ (1,750,000 X 3.23%) X 8.51% } 
= 건강보험료 56,520원 + 장기요양보험료 4,800원
= 합계 61,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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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 고용보험료 예시
사업주 부담액 :  11,370 + 4,370 – 9,090 – 3,490 = 3,160원 (정산서 기재)
근로자 부담액 :  11,370 – 9,090  = 2,280원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고용)

※ 2019년(1월분~7월분)의 자료가 필요함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산재)

사업주인 수행기관만 부담,
사업장마다 산재 보험료율이 다름

15

※ 2019년(1월분~7월분)의 자료가 필요함



(수행기관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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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증명서의 경우
8월 12일자 이후의 출력물을 제출



(건강보험) 퇴직정산 현황조회 (중도퇴사자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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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 상실신고 후 2. 건강보험 “퇴직정산 현황조회”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YP가 퇴사한 경우 상기 서식의 4대보험 상실
신고서를 작성,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4대보험 상실신고 후, 국민건강 보험공단(또는 관할지사)에 요청하여
“퇴직정산 현황조회” 자료를 수령

※ YP 중도퇴사 정산시에는 기존의 증빙에 “퇴직정산 현황조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회계정산 관련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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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회계정산 관련 상시 문의 방법

1. 홈페이지 : jean-oda.com
2. 전화(전용) : 031-504-2078
3. 메일 : admin@jean-oda.com

최초 자료업로드는KOICA YP사이트
(https://odaintern.koica.go.kr) 
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시 응대하고 있사오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http://jean-oda.com/
https://odaintern.koica.go.kr/oyi/main.do

